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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 개요

1. 목적

○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한 보조금 지원기준 및 절차 등 관련 업무를 처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관련 규정

○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제58조의2(저공해

자동차의 보급), 제58조의5(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등)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녹색교통의 활성화)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관련 규정

3. 2025년 사업내용

○ 사업명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 사업비(‘25.8.27일 기준) : 총 1,242,770백만원 

- 자치단체자본보조 1,033,050백만원 

※ 승용 532,350백만원, 승합 153,050백만원(일반 119,700백만원, 어린이 통학차량용 33,350백만원),
화물 331,650백만원

- 민간경상보조 209,720백만원

※ 승용 183,000백만원, 화물 26,720백만원

4. 보조금 집행 체계도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

환 경 부

지방자치단체(개인)
한국환경공단(법인)

신 청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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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 추진체계

1.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절차

  1-1. 민간부문

1-1-1. 민간부문(개인)

※ 다만 △택시법인, △1대만 구매하는 법인·개인사업자, △초소형 전기승용,

전기승합, 초소형·경형 전기화물을 구매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지자체보조 가능

보급사업 공고 지방자치단체

↓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구매자→자동차 제작‧수입사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구매자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지방자치단체

↓

보조금 대상 자격부여 및 선정 지방자치단체(전기승용, 전기화물),
환경부(전기승합)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자 통보 지방자치단체

↓

차량 출고 및 등록
(2개월 이내 원칙) 자동차 제작‧수입사→구매자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 어린이통학차량은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
(신고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0일이내

자동차 제작․수입사→지방자치단체

↓

보조금 지급
(14일 이내 원칙) 지방자치단체→자동차 제작‧수입사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지방비 보조금)로부터 보조금 수령

○ 상기 절차를 미준수할 경우 보조금을 미지급하고, 절차를 미준수하였음

에도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 환수 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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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민간부문(법인, 개인사업자) *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구매자만해당

보급사업 공고 한국환경공단
↓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구매자→자동차 제작‧수입사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구매자 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한국환경공단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통보 환경부→한국환경공단

↓

차량 출고 및 등록
(2개월 이내 원칙) 자동차 제작‧수입사→구매자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자동차 제작․수입사→한국환경공단

↓

보조금 지급
(14일 이내 원칙) 한국환경공단→자동차 제작‧수입사

1-2. 공공부문

조달청(나라장터) 구매계약 구매기관→조달청

↓

납 품 검사/검수(구매기관)

↓

납부고지서 수령 및 납부 구매기관→조달청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구매기관→지방자치단체

↓

보조금 집행 지방자치단체→구매기관

○ 지방자치단체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기준에 따라 공공부문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 구매기관(공공기관)은 자체 예산으로 전기차 구매대금 납부 후 지방자치

단체에 보조금 지급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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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주체별 역할

○ 환경부

-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 수립

-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제‧개정

- 지방자치단체(광역)별, 한국환경공단 보조금 예산 배정

- 사업운영 지도‧점검, 사업 운영실태‧시행결과 평가 등

- 국비보조금 총괄 정산(보조금 적정 집행, 지방비 확보 여부 등)

○ 지방자치단체

- 국비보조금 교부 신청 및 지방비보조금 편성

- 보조금 대상자(개인) 접수 및 통보, 보조금 집행(자치단체 보조사업)

○ 한국환경공단

- 전기자동차 보조금 교부 신청 

- 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자(법인, 개인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집행(민간보조사업)

- 전기자동차 통합콜센터 운영

- 전기자동차 보조금 관리시스템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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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1. 보조금 지원 대상

○ 개인, 법인, 개인사업자,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중앙행정

기관 제외)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하는 경우

※자동차 등록말소 이력이 있는 차량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공항·항만의 시설 내부 운행(도로외 지역)을 목적으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자체적으로 등록할 경우

※단, 증빙서류(자체 등록번호 부여 등과 관련된 공항·항만에서 시행한 공문서) 제출 필요

○ 다만, ➀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단,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➁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재지원제한기간 내 최초구매 

차량 1대 外)에 대해서는 보조금 미지원

* (승용·승합·화물) 2년, ’25년전기차보조금업무처리지침시행전구매지원건에대해서도적용

** (예시1) 전기승용 1대구매후 1년뒤전기승용을또구매시최초차량에만보조금지원가능
(예시2) 전기승용을 동시에 3대 구매하려는 경우 이 중 1대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원가능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지자체 보조)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는 재지원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2.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열람가능

○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전기자동차

①「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여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

②「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

③ 전기자동차 주요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

처리현황 등 필수정보를 제공한 제조사가 생산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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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조금 지원 기준 및 단가

※ 자동차 분류기준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 1에 따름
  

3-1. 전기승용차

3-1-1. 공통사항(중·대형, 소형, 초소형)

○ 최종 산출된 보조금(국비+지방비)을 기준으로 기본가격이 5.3천만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 전액, 5.3천만원 이상 ~ 8.5천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 8.5천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미지원

※ 인증사양별 기본가격 제출시 아래의 상세정보도 제출되어야 하며, 해당 정보는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시험 결과와 동일해야 함

항   목 상세
사이즈 가로×세로×높이
모터출력 최고출력(kW 또는 ps)
배터리용량 kWh

공조장치 타입 HP(히트펌프), PTC 등
구동방식 전륜, 후륜, 사륜 등

○ 지방자치단체는 차종별 국비 보조금 산정 수준에 비례하여 지방비 보조금을
차종별로 차등적으로 산정해야 함

※ 단, 전기택시, 관내 소재업체 지원 등 지자체 차원의 ‘추가지원’ 명목의 지방비지원금은
국비 보조금에 따라 차등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지자체 여건에 따라 결정 가능

○ 구매자 특성에 따른 추가지원금은 중복 지원 가능. 단, 정액 지원(예 : 다자녀가구 

지원 등) 금액은 일정 비율(%) 추가지원 금액을 산정한 이후 마지막에 더하도록 함

※ (계산 예시) 차상위 이하 계층, 자녀가 3명인 다자녀가구에서 국비보조금 500만원인
중형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 500만원+ 500만원×20%+ 200만원 = 800만원 지급

3-1-2. 중·대형, 소형

○ 자동차 성능(연비, 주행거리), 저공해차보급목표 달성실적, 가격인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중·대형 최대 580만원, 소형 최대 53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며, 세부 보조금 산출방식은 별표 1과 같음 

※ 다만, 국가 재정여건, 시장상황, 제작사 희망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제작사 자체 차량가격
할인(기본가격 대비)에 비례해 보급목표이행보조금, 충전인프라보조금, 혁신기술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추가지원 가능

○ 전기택시에 대해서는 해당 차량 보조금에 국비 250만원 추가 지원*

* 구매자가 택시사업자면허를 가진 경우 추가 지원(증빙자료로 면허증 사본 제출),
택시법인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추가 지원

※ 지역별 이동여건을 고려하여 법인(중소기업 한정)의 전기택시 구매에 대해 재지원
제한기간 적용 없이 지자체 보조 가능



- 7 -

○ 배터리 보증수리 기간이 10년/50만km 이상(SOH 65%)인 차량에는 보조금 상한
(중·대형 : 580만원 / 소형 : 53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30만원 지원

○ 차상위 이하 계층에 해당하는 개인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청년(｢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에 해당하는 개인이 
생애 첫 자동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다자녀가구(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에 해당하는 개인이 구매 시 자녀 수에 
따라 국비 최대 300만원* 추가지원

* (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이상) 300만원

○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2년 이내 2대 이상의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국비만 지원하고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지방비 보조금이 소진되는 ’25.9월부터는 개인 구매에 대해서도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국비만 지원(추가지원 및 인센티브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재지원제한기간은 적용

- 리스/렌탈 사업목적으로 구매(증빙서류 제출 필요)하는 경우 국비 180만원이내* 추가 지원

* 차종별 일반 국비 보조금(추가 지원금 外) 산정 수준에 비례하여 차등 산정

※ 이용자명의리스등과 같이차량등록증상 명의가개인(구매자)인 경우 개인구매 기준 적용
(단, 계약서등을통해보조금회수의무이행주체를명확히지정하고, 증빙자료를제출하여야함)

○ 기존 노후 전기차(BMS 안전기능*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에 한함)를 폐차
하고 전기차를 재구매하는 경우 국비 20만원 추가지원(’26.12.31.까지 지원)

* 배터리 이상을 주차 중에도 감지(상시 또는 간헐)하고 차주 및 제작사에 알리는 기능

3-1-3. 초소형

○ 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200만원 정액 지원, 다만 구매자가 초소형 전기차
활용 확대*를 위한 지역 거점 사업의 일환으로 구매한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경우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활용 등

** 증빙서류 예시(별지 5호 참고) : 사업계획서, 사업참여신청서, 차량제조사 확인서 등

○ 차상위 이하 계층에 해당하는 개인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청년(｢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에 해당하는 개인이
생애 첫 자동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재지원제한기간’ 적용 없이 지자체 보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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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전기승합차

○ 자동차 성능(연비, 주행거리), 차량 규모를 고려하여 대형 최대 7,000만원, 중형 
최대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며, 보조금 산출방식은 별표 2와 같음

- 어린이 통학차량용으로 구매*하는 경우 대형 최대 1억 1,500만원, 중형 
최대 1억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며, 보조금 산출방식은 별표 2와 같음
*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단계에서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신고증명서) 제출 필요

○ 법인이 구매하는 경우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단, 구매자와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재지원
제한기간(2년)’ 적용
* ｢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상장회사로 국한하지 않으며,
비상장회사 등도 포함)

○ 지방자치단체는 차종별 국비 보조금 산정 수준에 비례하여 지방비 보조금을 
차종별로 차등적으로 산정해야 함

3-3. 전기화물차

3-3-1. 공통사항(소형, 경형, 초소형)

○ 차상위 이하 계층에 해당하는 개인, 소상공인이 구매 시 해당차량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 농업인*이 구매 시 해당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또는 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

○ 기존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경우 폐차 1건당* 1회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23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 이후 폐차건부터 해당
※ (예시1) 전기화물 1대 구매 후 1년 뒤 기존에 보유했던 경유차 1대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을 재구매하려는 경우 보조금 지원가능
(예시2) 기존에 보유했던 경유차 1대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을 동시에 3대 구매하려는
경우 이 중 2대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원가능

○ 택배용 차량*으로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해당 추가지원금은 기존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거나, 기존 경유화물차 없이
신규로 전기화물차를 구매하여 택배업을 하는 경우 지급 대상으로,
전기화물차 출고일 기준으로 6개월간 택배업 허가를 유지**한 경우에만 지급

* ｢화물자동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운송사업 중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구매보조금 지급일부터 6개월 이후 택배업 유지여부를 확인하여 택배차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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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는 차종별 국비 보조금 산정 수준에 비례하여 지방비 보조금을

차종별로 차등적으로 산정해야 함

※ 단, 관내 경유차 대체 촉진 등 지자체 차원의 ‘추가지원’ 명목의 지방비지원금은

국비 보조금에 따라 차등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지자체 여건에 따라 결정 가능

○ 구매자 특성에 따른 추가지원은 중복 지원 가능

※ (계산 예시) 소상공인이 택배용 차량으로 국비보조금 1,000만원인 소형전기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 1,000만원 + 1,000만원× 30% + 1,000만원×10% = 1,400만원 지급

3-3-2. 소형·경형

○ 자동차 성능(연비, 주행거리) 등을 고려하여 소형 최대 1,050만원, 경형 최대 

77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며, 세부 보조금 산출방식은 별표 3과 같음

※ 최대 적재량 500kg 미만 소형화물 차량의 경우 동일 규모 전기승용 기준 적용. 단,

특수용도형 화물차는 기구 장치의 무게(최대 100kg)를 포함하여 적재량으로 계산 가능

※ 다만, 전기승용과 마찬가지로 제작사 자체 차량가격 할인(기본가격 대비)을 실시

하거나 혁신기술을 적용한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 추가지원 가능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2년 이내 2대 이상의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국비만 지원하고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이용자명의리스등과 같이차량등록증상 명의가개인(구매자)인 경우 개인구매 기준 적용

(단, 계약서등을통해보조금회수의무이행주체를명확히지정하고, 증빙자료를제출하여야함)

3-3-3. 초소형

○ 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초소형 전기화물차는 380만원 정액 지원

- 다만, 초소형 전기화물차를 해당차량 활용 확대(도심내 영업용, 단거리 교통수단 등)를

위한 지역거점 사업 추진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증빙서류 예시(별지 5호 참고) : 사업계획서, 사업참여신청서, 차량제조사 확인서 등

※ 原 제조국에서 전기화물로 판매하는 차량만 전기화물로 인정

※ 제거가 불가한 고정형 격벽 설치시에만 전기화물로 인정

○ ‘재지원제한기간’ 적용 없이 지자체 보조 가능

◇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및 지원금액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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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조금 집행 절차
  

4-1. 민간 부문(개인)

4-1-1. 보급사업 공고

○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통보일로부터 3주 이내에 무공

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보급사업 공고를 실시해야 함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환경부 사전승인 필요

- 보급사업 공고는 당해연도 보급물량을 나눠 최소 2회 이상(예시: 상반기(2월),

하반기(7월) 등) 실시해야함

※ 공고한 물량에 신청수요가 미치지 못하는 경우 추가 공고 여부는 지자체 자체결정

○ 공고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 일정 기간 거주요건(개인에 한함) 등 

자격조건을 반드시 포함하되, 거주기간 요건 기준은 3개월 이내로 설정해야 함

※ 개인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함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대상임을 공고내용에 반드시 포함

- 거주기간 계산을 위한 기준일은 구매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하되,
지자체에서 구매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일로 삼기 곤란한 특수한 상황임을

환경부에 증명하는 경우 예외 적용 가능 

- 군복무 등 불가피하게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상황임을 증명

하는 경우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공고내용에 추가 가능

- 1대의 차량을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복수의 구매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

하는 경우 해당 구매자 중 대표자 1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

* 대표자 1인에게만 재지원제한기간 적용

4-1-2.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 전기자동차 구매 자금 보조를 희망하는 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1호의 신청서를 작성(관련 첨부서류 포함)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함

※ 상기 사항은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대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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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➀출고·등록순,
➁추첨, ➂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 중에서 선택 가능하며, 보조금 신청 순번은
보조금 지원 가능 대수를 초과하여 부여 가능(전기승용·전기화물만 해당)

-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구매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7일 이내에 구매지원 
신청인 또는 구매지원 신청을 대행하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이하 “구매지원

신청인 등”)에게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와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을 통보해야 함

○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구매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예산 목적 및 상황,
보급 여건, 법적 지원근거,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여부를 통보함*. 필요시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자체 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해 결정 가능(전기승합만 해당)

*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여부는 신청 순서와 관계없이 통보 가능하며, 지원대상자
선정여부를 통보받지 못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음

○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 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기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대체
하려는 자,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등에게 전기차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함

- 이 경우 차량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사전 통보해야 함

-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배정된 전체 승용·화물 지원물량의 최소 10% 이상을
지원 우선순위가 부여된 자에 대한 물량(이하 “우선순위 물량”)으로 별도
배정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되 3/4분기부터는 미집행 우선순위 물량을
그 외 물량과 통합하여 집행하는 것이 가능함 

○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배정된 전체 승용 지원물량 중 최소 10% 이상을
택시 지원 물량으로 별도 배정하되 3/4분기부터는 미집행 택시 지원 
물량을 그 외 물량과 통합하여 집행하는 것이 가능함

○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배정된 전체 화물 지원물량 중 최소 20% 이상을 
택배 등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될 물량
(이하 “택배 물량”)으로, 최소 10% 이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작사가 생산한 물량(이하 “중소기업 물량”)으로 
별도 배정하되 3/4분기부터는 미집행 택배 물량과 중소기업 물량을 그 외
물량과 통합하여 집행하는 것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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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지원대상자가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났음

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조금 지원대상자의 차량이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제출)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대기자로 변경해야 함

- 다만, 대외여건 악화나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사정으로 대규모의 차량

출고지연이 불가피하다고 환경부가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자 유지 

기한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것이 가능함

○ 원칙적으로 구매지원 신청인 등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구매지원 대상

차량을 타 차종 또는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나, 집행 여건을

고려하여 환경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변경을 승인*하는 것은 가능함

* (승합) 환경부, (승용·화물) 관할 지방자치단체

4-1-4. 보조금 집행

○ 구매지원 신청인 등은 전기자동차를 등록한 후 10일 이내에 보조금 집행을 

위한 증빙서류*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함

* 거주지 증빙, 출고증빙(세금계산서 등), 자동차 등록증(또는 자동차등록원부(갑)),

최소자부담 증빙, 어린이통학용 물량일 경우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발급일로

부터 10일 이내), 택배 물량일 경우 화물사업차 운송사업 허가증 등

-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상기 증빙서류 제출이 완료된 후 14일

이내에 구매지원 신청인 등이 지정한 계좌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함

4-1-5. 보조금 지원제한

○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재지원제한기간* 내 개인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차량 구매 시 해당기간 내 최초구매 차량 1대 외 보조금 지원 불가

* (승용·승합·화물) 2년

- 다만,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에는 재지원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

더라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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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민간 부문(법인, 개인사업자)

4-2-1. 보급사업 공고

○ 한국환경공단은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통보일로부터 3주 이내에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보급사업 공고를 실시해야 함

- 보급사업 공고는 당해연도 보급물량을 나눠 최소 2회 이상(예시: 상반기(2월),
하반기(7월) 등) 실시해야함

4-2-2.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 전기자동차(승용, 화물) 구매 자금 보조를 희망하는 법인, 개인사업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1호의2의 신청서를 
작성(관련 첨부서류 포함)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함

※ 상기 사항은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대행 가능

4-2-3. 보조금 지원대상자 검토 및 선정

○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구매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예산 목적 및 상황,
보급 여건, 법적 지원근거,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국환경
공단에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여부를 통보함*. 필요시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자체 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해 결정 가능

*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여부는 신청 순서와 관계없이 통보 가능하며, 지원대상자
선정여부를 통보받지 못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음

○ 한국환경공단은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구매지원을 신청한 법인 등
에게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와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을 통보해야 함

○ 한국환경공단은 보조금 지원대상자가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조금 지원대상자의 차량이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

계산서 발급·제출)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대기자로 변경해야 함

- 다만, 대외여건 악화나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사정으로 대규모의 차량
출고지연이 불가피하다고 환경부가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자 유지 
기한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것이 가능함

○ 원칙적으로 구매지원 신청인 등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구매지원
대상차량을 타 차종 또는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나,
집행 여건을 고려하여 환경부의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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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보조금 집행

○ 구매지원을 신청한 법인 등은 전기자동차를 등록한 후 10일 이내에 보조금

집행을 위한 증빙서류*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함

* 출고증빙(세금계산서 등), 자동차 등록증(또는 자동차등록원부(갑)), 택배 물량일
경우 화물사업차 운송사업 허가증 등

- 한국환경공단은 원칙적으로 상기 증빙서류 제출이 완료된 후 14일 이내에

구매지원 신청인 등이 지정한 계좌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함

4-3. 공공 부문

4-3-1. 차량 구매

○ 공공기관은 조달 절차에 따라 차량을 구매한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별지 1호의 신청서와 자동차 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

4-3-2. 보조금 집행

○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보조금 지급

※ 보조금집행관리·정산을위해지급절차완료후무공해차통합누리집(www.ev.or.kr) 등록필요

5. 보조사업 관리

5-1. 관리대장 작성

○ 환경부가 보조금 집행실적 점검 등을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관리대장 등

관련자료 열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응해야 함

5-2. 통합콜센터 운영

○ 한국환경공단은 전기자동차 보조금 관련 문의창구를 일원화하고 보조금

지원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콜센터를 운영해야 함

○ 구매지원 신청인 등은 해당 통합콜센터가 보조금 관련 문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있도록 필요 시 전기차 계약·출고 진행상황 등 관련정보를 제공해야 함

5-3. 의무운행기간

○ 전기차 등록말소 신청이 접수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환경공단은

해당 차량의 최초등록일 기준으로 법정 의무운행기간*이 경과하였는지 확인하고

경과하지 않은 경우 구매 보조금 지급액을 확인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말소를 신청한 자로부터 보조금을 회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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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에 따른 보조금 환수기준에 따라 지자체가
집행한 보조금(국비+지방비), 한국환경공단이 집행한 보조금(국비) 등 회수

※ 지자체는 등록말소 신청된 차량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인
경우 해당 신청사실을 즉시 한국환경공단에 통보해야 함

- 다만,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말소를 하려는 자

(이하 “예외적 말소자”)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사유로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액이 예외적 말소자가 해당 차량 구매 시 지불한 가격

보다 높은 경우에 한해 그 차액을 회수*

* 차액 회수액은 상기 법정기준에 따른 보조금 회수액을 초과해서는 안됨

※ 예외적 말소자의 증빙자료 제출 미흡 등으로 상기 차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법정
기준에 따른 보조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음

※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하기
위해등록말소를하고국토교통부의임시운행허가를받았으며같은조문의규정에따라운행
기록등이 관리되는경우예외적 말소자로보며, 임시운행기간을후속운행기간으로 간주

< 등록말소 시 전기차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

1.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이상
24개월미만

24개월이상
30개월미만

30개월이상
36개월미만

36개월이상
48개월미만

48개월이상
96개월미만

회수
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2. 그 밖의 사유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이상
12개월미만

12개월이상
15개월미만

15개월이상
18개월미만

18개월이상
21개월미만

21개월이상
24개월미만

24개월이상
96개월미만

회수
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0%

※ 2022.6.30. 이후 경비지원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전기자동차로서 개정된「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시행일(’24.5.13.) 당시 말소되지 않은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도 적용

○ 의무운행기간 내 전기차를 매도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매수자가 잔여

의무운행기간 준수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

○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환경공단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이하 “보조금 수령자”)가 해당 차량을 2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보조금 수령자

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의 30%*를 회수해야 함

* 지방비보조금에대해서는지자체가지역여건에따라이이상의회수기준을별도로정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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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파산, 강제집행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정상참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지자체는 중고거래로 인해 명의가 변경된 차량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인 경우 해당 신청사실을 즉시 한국환경공단에 통보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부에 의무운행기간 미충족 등에 따른 보조금 환수

내역, 환수 결과 등을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고 

30일 이내에 국비 환수액을 반납해야 함

5-4.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목적 외 사용금지 등)

※ “구매지원 신청인 등”은 구매지원 신청인 또는 구매지원 신청을 대행하는 자동차

제작·수입사를 말함

○ 지방자치단체는 배정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예산을 관련 규정, 환경부가

설정한 교부목적에 따라 집행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집행해서는 안됨

- 또한, 구매지원 신청인 등이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정수급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구매지원 신청인 등의 보조금 부정수급이 의심되거나 

부정수급을 한 사실이 발견되는 즉시 환경부에 문서로 통보해야 함

○ 환경부는 경찰 등 국가 기관에 의한 수사(조사, 내사 등을 포함한다) 결과 부정

수급임이 확인되어 그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또는 환경부 자체 조사

결과 부정수급임이 확인된 경우 해당 구매지원 신청인 등의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환경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정수급임이 최종 확인된 시점에 보조금

(국비+지방비+이자)을 즉각 환수해야 하며, 해당 구매지원 신청인 등에 

대해서는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을 제한해야 함

○ 한국환경공단은 구매지원 신청인 등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발견

되는 즉시 환경부에 문서로 통보해야 하며, 부정수급임이 확인된 시점에

보조금(국비+이자)을 즉시 환수해야 하며, 해당 구매지원 신청인 등에 

대해서는 일정기간동안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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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환경공단은 구매계약되거나 출고되는 전기승용차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 해당차량 판매가격을 확인하여 보조금이 과다

지급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함

○ 차량 제작사가 구매계약되거나 출고되는 전기자동차의 가격을 당초 

환경부에 신고·증빙한대로 책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차종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제작사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전기차 보급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환경부가 구매지원 신청인 등에게 차량 공장도가격, 수입신고필증 및

계약관련 서류 등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구매지원 

신청인 등은 이에 즉시 응해야 하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구매지원

신청인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전기차 구매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교부받은 국비보조금과 자체 편성한 지방비보조금을

각각 별도의 계정을 통해 관리함으로써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계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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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보고 및 자료제출

1. 보조사업 집행상황 보고

○ 지방자치단체는 보조사업 수행 및 예산 집행실적(별지 제2호 서식)을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경부에 보고

※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률이 부진할 경우 익년도 예산편성시 패널티 적용될 수 있음

2. 보조사업 완료보고

○ 지방자치단체는 보조사업 수행 및 예산 집행실적(별지 제3호 서식)을 당해

회계년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 보조금의 집행 잔액(환수액, 이자 포함)은 사업완료 후 국고에 반납 조치하여야 함

3. 보조금 예산자료 제출 

○ 지방자치단체는 익년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관한 보조금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3월까지 국고보조사업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환경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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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2025년 전기승용차 보조금 산출방식

2. 2025년 전기승합차 보조금 산출방식

3. 2025년 전기화물차 보조금 산출방식

4. 배터리 필수정보 제공 관련 기준

[별지 서식]

1.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개인)

1-2.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법인, 개인사업자)

2. 보조사업 수행 및 예산집행실적 분기별 보고

3. 보조사업 수행 및 예산집행실적 보고

4. 보조사업 신청서

5. 초소형 전기승용·화물차 지역거점사업 참여 확인(신청)서

6. 배터리 정보제공계획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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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2025년 전기승용차 보조금 산출방식

□ 전기승용차 제작사가 사용한 배터리에 대한 필수정보를 제공해야만 해당

차종에 대해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등록 가능

※ 제작사는 별표4를 참조하여, 필수정보 제공방법을 선택

□ 전기승용차의 보조금은 자동차의 성능(연비, 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등지급하며,
보조금 산출 방식은 다음과 같음

[(성능보조금 + 배터리안전보조금) × 배터리효율계수 × 배터리환경성계수 × 사후관리계수 

+ 보급목표이행보조금 + 충전인프라보조금 + 혁신기술보조금] ×가격계수 ×안전계수

○ 성능보조금 산출 방식은 다음과 같으며, 부문별 보조금의 합계는 소형

이하 250만원, 중형 이상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연비보조금(규모별금액×연비계수) + 주행거리보조금(규모별금액×주행거리계수)

차급 연비보조금 주행거리보조금

소형 이하 125만원 125만원

중형 이상 150만원 150만원

○ 연비계수*는 보급 대상 차량의 기준가중연비 대비 해당 차량의 가중연비를 말함

* 연비계수 = 가중연비÷기준가중연비

- 가중연비는 전기자동차의 저온성능을 반영한 연비를 말함

* 가중연비 = (상온연비×0.75) + (저온연비×0.25)

* 저온연비 = (저온주행거리÷상온주행거리) ×상온연비

- 기준가중연비는 5.0km/kWh
  

○ 주행거리계수는 보급 대상 차량의 가중주행거리에 따른 가중치를 말함

- (중·대형) (440km 이상) 0.0019 ×주행거리 + 0.164, 550km 초과 1.21
(440km 미만) 0.0054 ×주행거리 - 1.376, 300km 미만은 0.2

- (경·소형) 0.0033 ×주행거리 + 0.175, 300km 이상 1.17

- 가중주행거리 = (상온주행거리 × 0.75) + (저온주행거리 ×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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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 안전기능을 도입하여 화재 발생가능성을 낮추는 등 안전관리가 

용이한 차량에 대해 배터리안전보조금 최대 50만원 지원

- (차량정보 수집장치) OBDⅡ(On Board DiagnosticsⅡ) 장착 차량 20만원 지원

- (안전정보 제공) 급속·완속충전 중 충전커넥터를 통해 배터리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탑재하고 해당 정보 제공 시 20만원 지원

* 전기차 VIN(또는배터리팩 ID), 배터리충전정보(SOC)·열화정보(SOH), 배터리전압·전류·온도등

※ 단, ’25.12.31일 이전까지 해당 요건 충족이 가능한 제조·수입사는 환경부에서 제공한 별도
양식에 따른 확약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면 안전정보 제공에 대한 배터리안전보조금 20만원
지급이 가능하며, ’26.1.1일(기술 개발 또는적용과정에서 불가피한경우로서확약서를다시
제출하고 환경부 승인을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범위에서 적용시기 조정 가능) 이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시점 이후 제조·수입사의 전기차 보급사업 참여 제한

- (BMS 안전기능) 주차 중에도 배터리 관리시스템(BMS)을 활용해 이상

감지 및 알림 기능*을 제공하는 차량은 10만원 지원

* 국토교통부 ‘구동축전지 위험도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른 ‘주의’ 단계시 ‘자동알림’ 기능

○ 배터리효율계수는 평가 차량에 장착된 배터리의 에너지밀도별 등급에

따라 보조금을 산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계수를 말함

배터리 에너지밀도 구간 등급 배터리효율계수

500Wh/L 초과 1 1.0

455Wh/L 초과~500Wh/L 이하 2 0.9

410Wh/L 초과~455Wh/L 이하 3 0.8

365Wh/L 초과~410Wh/L 이하 4 0.7

365Wh/L 이하 5 0.6

○ 배터리환경성계수는 배터리 단위무게(1kg) 당 유가금속* 가격(’23.10~’24.10 가격 평균)을 

바탕으로 재활용 가치**에 따라 보조금을 산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계수를 말함

* 리튬(Li), 니켈(Ni), 코발트(Co), 망간(Mn), 알루미늄(Al)

** (재활용 가치 지표) 배터리 1kg당 유가금속 가격(원)/2,100(원)

배터리 재활용 가치 지표 구간 등급 배터리환경성계수

0.9 초과 1 1.0

0.8 초과~0.9 이하 2 0.9

0.7 초과~0.8 이하 3 0.8

0.6 초과~0.7 이하 4 0.7

0.6 이하 5 0.6

○ 경형 이하 차량에는 배터리효율계수, 배터리환경성계수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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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계수는 A/S센터 운영, 정비이력 및 부품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등

사후관리체계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보조금 산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계수를 말함

사후관리체계
등급 사후관리계수

A/S센터 정비이력 및 부품관리

직영센터 운영(권역별* 1개 이상) 전산시스템 1 1.0

직영센터 운영(미운영 권역有) 전산시스템 2 0.9

협력센터 운영 전산시스템 3 0.8

그 외 4 0.7

* 서울 / 경기 / 인천 / 강원권 / 충청권 / 영남권 / 호남권 / 제주

※ (직영A/S센터 증빙) 자동차 제조사가 직접 운영한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건물(토지)
매매(임대차)계약서, 건축물(토지)대장, 사진첩(외부 및 내부 전경) 등을 제출해야 함

※ (협력A/S센터 증빙)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자”로 등록된 자와의 계약을 통해
A/S를 지원하는 경우(수입사가 공식딜러사의 정비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딜러쉽”
계약도 포함)로 계약된 “자동차정비업자”의 현황(사업자명, 주소)과 증빙서류(사업자
등록증,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함

※ (협력A/S센터 특례) 자동차 제조사(본사)가 협력A/S센터 대상으로 전기차 정비전문교육과정
(고전압안전, 배터리정비, 통합제어장치정비, 전기전자회로진단·조정등)을운영하는경우(전년도
교육과정 운영실적, 당해연도 교육과정 운영계획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직영A/S
센터에 준하는 등급·사후관리계수 적용

※ (정비이력및부품관리증빙) 전산시스템은사용자ID를발급받아직영센터또는협력센터(대리점)에서
원격으로차량정보등록및수정, 정비이력등록및수정, 부품신청과재고관리가가능해야하며
(ERP, 엑셀등을사용하는경우는 “수기”로간주), 로그인·메인화면등이포함된사진을제출해야함

 

○ 저공해차보급목표제 대상 기업에 대해 ’24년 목표 달성실적에 따라 보급

목표이행보조금 최대 140만원 지원

* (제도 대상) 50만원 지원 / (저공해목표 달성) 30만원 지원 / (무공해목표 달성) 60만원 지원,
무공해 차등목표 달성 시에는 30만원 지원하되 무공해 차등목표가 부여된 기업이라도
무공해목표 이상의 실적을 달성하였을 경우 60만원 지원

○ 최근 3년 내 표준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100기 이상 설치하여 충전 인프라 

확충에 기여한 제조사의 차량에 대해 충전인프라보조금 20만원 지원,
200기 이상 설치한 경우 40만원 지원(주요 이동거점** 충전기는 1.5대로 간주)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표준 급속충전기 (공용)

** 고속도로/국도 휴게소, 주유소, 환승센터/공영/철도/공항 주차장

※ 2022년1월1일∼2024년12월31일까지설치된충전기로서, 제조사가설치또는소유한수량에한함

※ 계약서 등 증빙서류는 2025년 1월 13일까지 환경부에 제출해야 함



- 23 -

○ 전기차의 활용도를 높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혁신기술을 적용한 차량에

대해 혁신기술보조금 최대 50만원 지원

- (V2L) V2L(Vehicle to load) 탑재차량 20만원 지원

- (고속충전 기능) 충전속도*에 따라 최대 30만원 차등 지원

* (250kW이상) 30만원 / (200kW이상 250kW미만) 25만원 / (150kW이상 200kW미만) 20만원
/ (100kW이상 150kW미만) 15만원 / (100kW미만) 0

○ ’25.4.21일~‘25.12.31일 구매계약되거나 출고되는 전기승용차*에 대해서는

제작·수입사가 할인계획을 제출한 경우로써 국가 재정여건, 시장상황,
제작·수입사 희망 여부 등을 고려해 환경부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가격인하 수준에 비례한 보급목표이행보조금, 충전인프라보조금, 혁신기술

보조금(세 보조금을 합쳐 이하 ‘보급목표이행보조금등’이라 한다) 추가지원 가능

* 기본가격이 5,300만원미만인차량중 ’25.3.31일까지 ‘전기자동차보급대상평가시험’ 통과및
보조금산정이완료(‘무공해차통합누리집’ 등재)되고배터리안전보조금을전액수령하는차량

- 추가지원 수준은 차량의 기본가격별 구분에 따라, 할인규모에 따라 

구간별로 다르며,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

차량 기본가격 구분 할인규모 구간* 추가지원 수준 적용 산식

4,500만원 이상~ 
5,300만원 미만

500만원 이하 a)보급목표이행보조금등(기존)÷230(만원)×[가격인하수준(만원)×0.3]
50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b)보급목표이행보조금등(기존)÷230(만원)×[가격인하수준(만원)×0.5]

700만원 초과 c)보급목표이행보조금등(기존)÷230(만원)×[가격인하수준(만원)×0.8]

4,500만원 미만
200만원 이하 보급목표이행보조금등(기존)÷230(만원)×[가격인하수준(만원)×0.3]
200만원 초과~
400만원 이하

보급목표이행보조금등(기존)÷230(만원)×[가격인하수준(만원)×0.5]

* 전체할인규모를기준으로해당구간의산식을적용하는것이아닌구간별로추가지원수준을
산정·합산하여 지급함. 예를 들어 기본가격이 5,000만원인 차량의 할인규모가 800만원인 경우
500만원에해당하는추가지원수준은 a)식으로계산하고, 200만원에해당하는추가지원수준은
b)식으로, 100만원에해당하는추가지원수준은 c)식으로계산한후합산하여지급

※ 충전비용 보조를 포함한 전차량에 일괄적용되는 기본 차량가격 할인액을 의미하며,
판매기간동안 동일 차종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에따라달리지원되는할인은제외

※ 할인액 수준 산정에 적용되는 기본 차량가격은 ’25.4.21일 이전 제출한 차종별
기본가격으로 하며, 해당 기본가격과 최종가격 차이를 가격인하 수준으로 간주

※ 제작·수입사가차종별가격인하수준을변경하거나가격인하를종료하려는경우변경또는종료
15일전에환경부에통보해야하며이를준수하지않는경우전기차보급사업참여가제한될수있음

※ 산식에 따라 기본가격 4,500만원 미만 차량의 보급목표이행보조금 등의 추가지원
수준은 1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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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인증사양별 기본가격에 따라 가격계수(보조금 지급비율 상한) 적용

* (가격계수) 차량 기본가격 5,300만원 미만 차량에는 보조금 100% 지급, 5,3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 차량에는 50%, 8,500만원 이상 차량에는 0%

○ 안전계수는 화재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를 위해 적용하는 

계수로서 요건을 미충족하는 차량은 보조금을 미지급(계수 = 0)하도록 

하는 계수를 말함

- 해당 차종에 대하여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제조물 책임 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제조물 책임 보험을 가입한 경우 

안전계수 1, 미가입한 경우 0 적용

※ 단, ’25.6.30일 이전까지 제조물 책임 보험 가입이 가능한 제작·수입사는 환경부에서
제공한 별도 양식에 따른 확약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면 안전계수 1 적용이 가능하며,
’25.7.1일 이후해당요건을충족하지못한경우해당시점이후전기차보급사업참여제한

- 급속·완속 충전 중 충전커넥터를 통해 배터리 충전정보(SOC)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기능을 탑재하고 해당 정보 제공 시 안전계수 1, 미제공 시 0 적용

※ 단, ’25.12.31일 이전까지 해당 요건 충족이 가능한 제조·수입사는 환경부에서
제공한 별도 양식에 따른 확약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면 안전계수 1 적용이 가능하며,
’26.1.1일(기술 개발 또는 적용 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로서확약서를 다시 제출하고 환경부
승인을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범위에서 적용시기 조정 가능) 이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경우해당 시점이후제조·수입사의 전기차보급사업참여 제한

□ 전기승용차 제작·수입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또는 제28조의8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이나 국외 이전을 실시해서는 

아니되며, 위반 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환경부는 해당 제작·
수입사의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참여와 구매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전기승용차의 ‘연비’는 한국에너지공단 ‘자동차 표시연비’를 사용하며, 상온

주행거리 및 저온주행거리는「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서 시행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시험 결과’ 사용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국비보조금*에 비례하여 지급

* 가격인하수준에비례하여추가적으로지원되는보급목표이행보조금등금액은포함되지않음

○ (중·대형) 지방비 보조금 = (해당 차량 국비보조단가 ÷ 580만원) × 지방비 단가

○ (경·소형) 지방비 보조금 = (해당 차량 국비보조단가 ÷ 530만원) × 지방비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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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2025년 전기승합차 보조금 산출방식

□ 전기승합차 제작사가 사용한 배터리에 대한 필수정보를 제공해야만 해당

차종에 대해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등록 가능

※ 제작사는 별표4를 참조하여, 필수정보 제공방법을 선택

□ 전기승합차의 보조금은 자동차의 성능(연비, 주행거리), 차량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보조금 산출 방식은 다음과 같음
 

[(성능보조금 + 배터리안전보조금) × 배터리효율계수 × 배터리환경성계수 

× 사후관리계수 + 보급인프라보조금] × 차량규모계수 × 안전계수

 

○ 성능보조금 산출 방식은 다음과 같으며, 부문별 보조금의 합계는 중형 

4,000만원, 대형 6,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연비보조금(규모별금액×연비계수) + 주행거리보조금(규모별금액×주행거리계수)
 

차급 연비보조금 주행거리보조금

중형 2,000만원 2,000만원

대형 3,000만원 3,000만원

- 단, 어린이 통학차량용으로 구매하는 경우 연비보조금 및 주행거리

보조금은 다음과 같이 적용(이외 계산방식은 일반 중·대형과 동일)

차급 연비보조금 주행거리보조금

중형 4,500만원 4,500만원

대형 5,250만원 5,250만원
  

○ 연비계수는 전체 보급 대상 전기승합차 중 연료소비율이 가장 낮은 차량의

연료소비율에서 평가 차량의 연료소비율을 나눈 값을 말함

* (연료소비율) 공차 1kg이 1km를 주행하는데 소비되는 배터리 전력량

연료소비율(Wh/km・kg) = 배터리용량 ÷ (1회충전주행거리×공차중량)
* 연비계수 = 최저연료소비율 ÷ 연료소비율

* 최저연료소비율비교대상차량은 2024.9.30일까지 ‘전기자동차보급대상 평가시험’을완료한
차량에한하되, 해당 차량 평가시험 완료일로부터 2년 경과된 차량 및 단종 차량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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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행거리계수는 보급 대상 차량의 주행거리에 따른 가중치를 말함

- (중형) (300km이상)0.0015×주행거리+0.4, 400km 초과는 1.0
(300km미만)0.0033×주행거리-0.074, 250km 미만은 0.7

- (대형) (400km이상)0.001667×주행거리+0.1667, 500km 초과는 1.0
(400km미만)0.0028×주행거리-0.2865, 300km 미만은 0.5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차종에 대해 배터리안전보조금 1천만원 지원

- 국내 공인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구동축전지안전성 시험”(｢자동차관리법｣ 근거) 통과

※ 판매차량별국내공인시험기관에서발급한 “구동축전지안전성시험”성적서를환경부에제출해야함

- 차량정보 수집장치(OBDⅡ : On Board DiagnosticsⅡ) 장착

- 급속·완속충전 중 충전커넥터 또는 무선통신 방식으로 배터리 상태정보* 제공

* 전기차 VIN, 배터리팩 ID, 배터리 충전정보(SOC)·열화정보(SOH), 배터리 전압·전류·온도등

- 주차 중 배터리 관리시스템(BMS)을 활용한 이상감지 및 알림기능* 제공

* 국토교통부 ‘구동축전지 위험도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른 ‘주의’ 단계시 ‘자동알림’ 기능
※ 단, 제작·수입사는 BMS 이상감지 및 알림 기능의 기술개발또는적용과정에서불가
피한 경우로서 환경부에 확약서를제출하고환경부의승인을받은경우 6개월 이내 범위에서
배터리안전보조금요건충족인정이가능하며, ’25.7.1일 이후 해당 기능을 지원하지 못한 경
우해당시점이후제작·수입사의 전기차보급사업참여제한

○ 배터리효율계수는 평가 차량에 장착된 배터리의 에너지밀도별 등급에
따라 보조금을 산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계수를 말함

배터리 에너지밀도 구간 등급 배터리효율계수
500Wh/L 초과 1 1.0

455Wh/L 초과~500Wh/L 이하 2 0.85

410Wh/L 초과~455Wh/L 이하 3 0.7

365Wh/L 초과~410Wh/L 이하 4 0.55

365Wh/L 이하 5 0.4

○ 배터리환경성계수는 배터리 단위무게(1kg) 당 유가금속* 가격(’23.10~’24.10 가격 평균)을 
바탕으로 재활용 가치**에 따라 보조금을 산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계수를 말함
* 리튬(Li), 니켈(Ni), 코발트(Co), 망간(Mn), 알루미늄(Al)
** (재활용 가치 지표) 배터리 1kg당 유가금속 가격(원)/2,100(원)

배터리 재활용 가치 지표 구간 등급 배터리환경성계수
0.9 초과 1 1.0

0.8 초과~0.9 이하 2 0.9

0.7 ·초과~0.8 이하 3 0.8
0.6 초과~0.7 이하 4 0.7

0.6 이하 5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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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계수는 A/S센터 운영, 정비이력 및 부품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등

사후관리체계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보조금 산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계수를 말함

A/S센터/부품센터 정비이력 및 부품관리 등급 사후관리계수
모두 운영 전산시스템 1 1.0
모두 운영 수기관리

2 0.9
일부 운영 전산시스템
일부 운영 수기관리 3 0.8

제작·수입사가 배터리, 모터 등을 포함하여 차량에 대한 
보증기간(대형 : 9년/90만km 이상, 중형 : 5년/40만km 이상) 

이행 보증보험 미가입 시 
0.2

※ A/S센터/부품센터로는 제작사 직영방식, 협력방식 모두 인정

※ ’26년에는 전기승용 수준으로 사후관리계수 요건을 강화할 예정(단, 직영센터의 경우

8개 권역 중 2개 권역 이상 운영으로 요건 완화)

※ (직영A/S센터/부품센터증빙) 자동차제조사가직접운영한다는사실을증빙할수있는건물(토지)

매매(임대차)계약서, 건축물(토지)대장, 사진첩(외부 및 내부 전경) 등을 제출해야 함

※ (협력A/S센터 증빙)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자”로 등록된 자와의 계약을 통해

A/S를 지원하는 경우(수입사가 공식딜러사의 정비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딜러쉽”

계약도 포함)로 계약된 “자동차정비업자”의 현황(사업자명, 주소)과 증빙서류(사업자

등록증,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함

※ (협력부품센터 증빙) “자동차부품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와 계약하여 부품을 공급·유통하는

경우를 말하며, 계약된 자동차부품판매업자 현황(사업자명, 주소)과 증빙서류(사업자

등록증, 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함

※ (정비이력및부품관리증빙) 전산시스템은사용자ID를발급받아직영센터또는협력센터(대리점)에서

원격으로차량정보등록및수정, 정비이력등록및수정, 부품신청과재고관리가가능해야하며

(ERP, 엑셀등을사용하는경우는 “수기”로간주), 로그인·메인화면등이포함된사진을제출해야함

○ 차량규모 계수란 차량의 규모(크기)에 따른 보조금 산정계수를 말함

차종 차량 규모(길이) 차량규모 계수

중형
7m 미만 0.8

7m 이상 ~ 8m 이하 1.0
8m 초과 1.2

대형
9m 미만 0.9
9m 이상 1.0

굴절 및 이층버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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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버스 차종 다양화 등 보급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한 제작·수입사의 차량에 

보조금 상한(대형 : 7,000만원(어린이 통학차량용 11,500만원) / 중형 : 5,000만원(어린이 통학

차량용 10,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보급인프라 보조금 최대 700만원 지원

※ ’25.1.13일까지 관련 증빙을 환경부에 제출한 경우에만 지원

- 최근 1년(‘24.1.1일∼’24.12.31일) 수소버스를 20대 이상 보급한 경우 250만원 지원

- 최근 1년(‘24.1.1일∼’24.12.31일) 어린이 통학차량용 버스를 10대 이상 보급한 

경우 250만원 지원(해당 차량을 최초 제작한 제작사도 실적 인정 가능)

※ 어린이 통학차량용 버스 구매보조금 지급 건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9]에 따른 장비 및 인력 기준을 

갖춘 경우 200만원 지원

○ 안전계수는 화재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를 위해 적용하는 

계수로서 요건을 미충족하는 차량은 보조금을 미지급(계수 = 0)하도록 

하는 계수를 말함

- 해당 차종에 대하여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제조물 책임 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제조물 책임 보험을 가입한 경우 

안전계수 1, 미가입한 경우 0 적용

※ 단, ’25.6.30일 이전까지 제조물 책임 보험 가입이 가능한 제작·수입사는 환경부에서
제공한 별도 양식에 따른 확약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면 안전계수 1 적용이 가능하며,
’25.7.1일 이후해당요건을충족하지못한경우해당시점이후전기차보급사업참여제한

- 급속·완속 충전 중 충전커넥터를 통해 배터리 충전정보(SOC)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기능을 탑재하고 해당 정보 제공 시 안전계수 1, 미제공 시 0 적용

※ 단, ’25.12.31일 이전까지 해당 요건 충족이 가능한 제조·수입사는 환경부에서
제공한 별도 양식에 따른 확약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면 안전계수 1 적용이 가능하며,
’26.1.1일 이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시점 이후 제조·수입사의 전기차
보급사업 참여 제한

□ 대형 전기승합차 구매자는 해당 차량 구매를 위해 최소 1억원 이상 부담*

(이하 “최소 자부담금”)해야 하며, 최소 자부담금과 전체 보조금(구매보조금,

저상보조금 등, 이하 “전체 보조금”)의 합이 해당 차량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 구매자가 제작·수입사로부터 대출이자 또는 대출원금, 충전기(캐노피 등 충전기 연계시설
포함) 설치 또는 충전요금, 부대시설 리모델링 등 별도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또는
물품의 가액) 만큼은 자부담금 산정 시 제외

※ (예시) 구매자가 1억원 대출을 받아 구매비용을 충당하는 대형 전기승합차 구매에서 제작사가
구매자와의 별도 약정에 따라 대출이자 2천만원을 대신 부담하기로 한 경우, 구매자의
자부담액은 이를 제외한 8천만원이 되므로 상기 규정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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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최소 자부담금과 전체 보조금의 합이 구매 시 
차량가격을 초과하거나 전체 보조금의 합이 해당 차량가격의 7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을 구매보조금에서 차감해야 함

* 전기승합차량가격(기준가격)은차량원가계산을위한근거자료(출고가, 부대비용, A/S비용, 판매
이윤, 부가세등) 및 관련증빙자료(세금계산서, 수입신고필증등) 내용등을바탕으로결정되며
해당자료는전기차보급대상평가시험결과통보일로부터 1개월이내에환경부에제출해야함

 

□ 전기승합차의 전체 보조금 합은 해당 차량가격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

< 기준가격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근거자료 및 관련 증빙자료 예시(국내사) >
항목 상세내용 필요서류

출고가
차체 차대 및 구동계(모터, 인버터, 감속기 등)

세금계산서, 수입신고필증
차대번호 및 제원관리번호

배터리 배터리셀, 배터리팩 세금계산서, 수입신고필증
부대비용 운송비, 관세, 금융비(할부), 가공비(운수사 요청사항, 운행기록계 등) 세금계산서, 수입신고필증
A/S 비용 보증수리비, 이행보증금 등
판매이윤 영업점 판매수수료, 제조사 이윤 등
부가세 부가세 신고 기준

< 기준가격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근거자료 및 관련 증빙자료 예시(수입사) >
항목 상세내용 필요서류

출고가
차체 차대 및 구동계(모터, 인버터, 감속기 등)

수입신고필증
차대번호 및 제원관리번호

배터리 배터리셀, 배터리팩 세금계산서, 수입신고필증
부대비용 운송비, 관세, 금융비(할부), 가공비(운수사 요청사항, 운행기록계 등) 수입신고필증
A/S 비용 보증수리비, 이행보증금 등
판매이윤 수입사 총판 및 대리점 판매이윤 등
부가세 부가세 신고 기준

□ 전기승합차 제작·수입사가 차량 구매를 유도할 목적으로 구매자에게 대출 등 자금
지원을 실시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사실이 확인된 경우 환경부는 해당 
제작·수입사의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구매자와 제작·수입사가 특수관계에 해당되어 ‘재지원제한기간(2년)’을 적용
하는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두 개 또는 세 개 이상의 제작·수입사가 교차
판매하는 행위가 확인된 경우 환경부는 해당 제작·수입사의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참여와 구매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전기승합차 제작·수입사 또는 구매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또는 제45조를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반 행위가 확인된 경우 환경부는 해당 제작·수입사 또는 구매자의 전
기자동차 보급사업 참여와 구매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전기승합차의 1회 충전 주행거리로는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시험” 결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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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2025년 전기화물차 보조금 산출방식

□ 전기화물차 제작사가 사용한 배터리에 대한 필수정보를 제공해야만 해당 차종에

대해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등록 가능

※ 제작사는 별표4를 참조하여, 필수정보 제공방법을 선택

□ 전기화물차의 보조금은 자동차의 성능(연비, 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보조금 산출 방식은 다음과 같음

[(성능보조금 + 배터리안전보조금) × 배터리효율계수 × 배터리환경성계수 

× 사후관리계수] × 안전계수

○ 성능보조금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으며, 부문별 보조금의 합계는 소형 

1,000만원, 경형 7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연비보조금(규모별금액×연비계수) + 주행거리보조금(규모별금액×주행거리계수)

차급 연비보조금 주행거리보조금

소형 500만원 500만원

경형 360만원 360만원

○ 연비계수는 전체 보급 대상 전기화물차 중 연료소비율이 가장 낮은 차량의

연료소비율에서 평가 차량의 연료소비율을 나눈 값을 말함

* (연료소비율) 적재중량 1kg이 1km를 주행하는데 소비되는 배터리 전력량

연료소비율(Wh/km・kg) = 배터리용량 ÷ (1회충전주행거리×적재중량)
* 연비계수 = 최저연료소비율 ÷ 연료소비율

* 최저연료소비율 비교대상 차량은 2024.9.30일까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시험’을 완료한

차량에 한하되, 해당 차량 평가시험 완료일로부터 2년 경과된 차량 및 단종 차량은 제외
  

○ 주행거리계수는 보급 대상 차량의 주행거리에 따른 가중치를 말함

- (소형/트럭형) 0.0045 × 주행거리 + 0.1, 280km 이상 1.36

- (소형/밴형) 0.0060 × 주행거리 –0.154, 280km 이상 1.52

- (경형) 0.0010 × 주행거리 + 0.88, 150km 이상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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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 안전기능을 도입하여 화재 발생가능성을 낮추는 등 안전관리가 

용이한 차량에 대해 배터리안전보조금 최대 50만원 지원

- (안전정보 제공) 급속·완속 충전 중 충전커넥터를 통해 배터리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탑재하고 해당 정보 제공 시 30만원 지원

* 전기차 VIN(또는배터리팩 ID), 배터리충전정보(SOC)·열화정보(SOH), 배터리전압·전류·온도등

※ 단, ’25.12.31일 이전까지 해당 요건 충족이 가능한 제조·수입사는 환경부에서 제공한

별도 양식에 따른 확약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면 안전정보 제공에 대한 배터리안전보조금
30만원 지급이 가능하며, ’26.1.1일(기술 개발 또는 적용 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로서

확약서를 다시 제출하고 환경부 승인을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범위에서 적용시기 조정
가능) 이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시점 이후 제조·수입사의 전기차
보급사업 참여 제한

- (BMS 안전기능) 주차 중에도 배터리 관리시스템(BMS)을 활용해 이상

감지 및 알림 기능*을 제공하는 차량은 20만원 지원

* 국토교통부 ‘구동축전지 위험도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른 ‘주의’ 단계시 ‘자동알림’ 기능

○ 경유화물차를 보유한 전기화물차 구매자 중 폐차 미이행자는 성능보조금 

50만원 차감, 이행자는 50만원* 추가 지원  

* 노후경유차 폐차로 조기폐차 지원금을 수령한 자에 대해서는 20만원만 추가 지원

※ 경유화물차 미보유자는 상기 규정 해당 없음
 

○ 특수용도형 화물차*의 경우 기구 장치(또는 특수한 구조)에 따른 배출가스

저감량 등 환경편익을 고려하여 추가 지원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시험’을 통과한 차량에 한함

○ 배터리효율계수는 평가 차량에 장착된 배터리의 에너지밀도별 등급에

따라 보조금을 산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계수를 말함

배터리 에너지밀도 구간 등급 배터리효율계수

500Wh/L 초과 1 1.0

455Wh/L 초과~500Wh/L 이하 2 0.9

410Wh/L 초과~455Wh/L 이하 3 0.8

365Wh/L 초과~410Wh/L 이하 4 0.7

365Wh/L 이하 5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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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환경성계수는 배터리 단위무게(1kg) 당 유가금속* 가격(’23.10~’24.10 가격 평균)을 

바탕으로 재활용 가치**에 따라 보조금을 산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계수를 말함

* 리튬(Li), 니켈(Ni), 코발트(Co), 망간(Mn), 알루미늄(Al)

** (재활용 가치 지표) 배터리 1kg당 유가금속 가격(원)/2,100(원)

배터리 재활용 가치 지표 구간 등급 배터리환경성계수

0.9 초과 1 1.0

0.8 초과~0.9 이하 2 0.9

0.7 초과~0.8 이하 3 0.8

0.6 초과~0.7 이하 4 0.7

0.6 이하 5 0.6

○ 사후관리계수는 A/S센터 운영, 정비이력 및 부품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등

사후관리체계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보조금 산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계수를 말함

A/S센터/부품센터 정비이력 및 부품관리 등급 사후관리계수

모두 운영 전산시스템 1 1.0

모두 운영 수기관리
2 0.9

일부 운영 전산시스템

일부 운영 수기관리 3 0.8

* A/S센터/부품센터로는 제작사 직영방식, 협력방식 모두 인정

※ ’26년에는 전기승용 수준으로 사후관리계수 요건을 강화할 예정(소형 전기화물만 적용)

* (직영A/S센터/부품센터증빙) 자동차제조사가직접운영한다는사실을증빙할수있는건물(토지)

매매(임대차)계약서, 건축물(토지)대장, 사진첩(외부 및 내부 전경) 등을 제출해야 함

* (협력A/S센터 증빙)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자”로 등록된 자와의 계약을 통해

A/S를 지원하는 경우(수입사가 공식딜러사의 정비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딜러쉽”
계약도 포함)로 계약된 “자동차정비업자”의 현황(사업자명, 주소)과 증빙서류(사업자
등록증,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함

* (협력부품센터 증빙) “자동차부품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와 계약하여 부품을 공급·유통하는

경우를 말하며, 계약된 자동차부품판매업자 현황(사업자명, 주소)과 증빙서류(사업자
등록증, 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함

* (정비이력및부품관리증빙) 전산시스템은사용자ID를발급받아직영센터또는협력센터(대리점)에서

원격으로차량정보등록및수정, 정비이력등록및수정, 부품신청과재고관리가가능해야하며
(ERP, 엑셀등을사용하는경우는 “수기”로간주), 로그인·메인화면등이포함된사진을제출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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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제조사(이하 이 조에서 “원 제조사”)로부터 전기차를 구매하여 특수용도형 화물차를

제작·판매하는특수장비차량제조사가원제조사와 A/S센터/부품센터및정비이력및부품관리

전산시스템이용에관한업무협력증빙서류를제출하는경우원제조사와동일한등급·사후관리계수적용

○ 안전계수는 화재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를 위해 적용하는 계수로서 

요건을 미충족하는 차량은 보조금을 미지급(계수 = 0)하도록 하는 계수를 말함

- 해당 차종에 대하여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제조물 책임 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제조물 책임 보험을 가입한 경우 

안전계수 1, 미가입한 경우 0 적용

※ 단, ’25.6.30일 이전까지 제조물 책임 보험 가입이 가능한 제작·수입사는 환경부에서

제공한 별도 양식에 따른 확약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면 안전계수 1 적용이 가능하며,

’25.7.1일 이후해당요건을충족하지못한경우해당시점이후전기차보급사업참여제한

- 급속·완속 충전 중 충전커넥터를 통해 배터리 충전정보(SOC)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기능을 탑재하고 해당 정보 제공 시 안전계수 1, 미제공 시 0 적용

※ 단, ’25.12.31일 이전까지 해당 요건 충족이 가능한 제조·수입사는 환경부에서

제공한 별도 양식에 따른 확약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면 안전계수 1 적용이 가능하며,

’26.1.1일(기술 개발 또는 적용 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로서 확약서를 다시 제출하고 환경부

승인을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범위에서 적용시기 조정 가능) 이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경우해당 시점이후제조·수입사의 전기차보급사업참여 제한

○ 전기차의 활용도를 높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혁신기술을 적용한 차량에 대해 

혁신기술 차등을 통해 최대 150만원 지원(소형/트럭형 차량에만 적용)

- (장거리 주행) 1회충전 주행거리가 280km 이상인 차량은 100만원 추가 지원

- (고속충전 기능) 충전속도 100kW 미만 차량은 보조금 50만원 차감,

충전속도 150kW 이상 차량은 50만원 추가 지원

○ ’25.4.21일~‘25.12.31일 구매계약되거나 출고되는 전기화물차*에 대해서는

제작·수입사가 할인계획을 제출한 경우로써 국가 재정여건, 시장상황,

제작·수입사 희망 여부 등을 고려해 환경부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국비 보조금 추가지원 가능

* 기본가격이 4,500만원 미만인 차량 중 ’25.3.31일까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시험’

통과 및 보조금 산정이 완료(‘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등재)되고, 배터리 에너지밀도 및

재활용 가치 지표 구간 구간 1·2등급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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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지원 수준은 차량의 차급별, 할인규모에 따라 구간별로 다르며,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

차급 할인규모 구간* 추가지원 수준 적용 산식

소형
200만원 이하

a)(성능보조금×배터리효율계수×배터리환경성계수×사후관리계수)÷1,000만원
× [가격인하수준(만원)×0.3]

200만원 초과~
400만원 이하

b)(성능보조금×배터리효율계수×배터리환경성계수×사후관리계수)÷1,000만원
× [가격인하수준(만원)×0.5]

경형
200만원 이하

(성능보조금×배터리효율계수×배터리환경성계수×사후관리계수)÷720만원
× [가격인하수준(만원)×0.3]

200만원 초과~
400만원 이하

(성능보조금×배터리효율계수×배터리환경성계수×사후관리계수)÷720만원
× [가격인하수준(만원)×0.5]

* 전체 할인규모를 기준으로 해당 구간의 산식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구간별로 추가지원
수준을 산정·합산하여 지급함. 예를 들어 기본가격이 4,000만원인 차량의 전체

할인규모가 400만원인 경우 200만원에 해당하는 추가지원 수준은 a)식으로 계산하고,

초과분인 200만원에 해당하는 추가지원 수준은 b)식으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지급

※ 충전비용 보조를 포함한 전차량에 일괄적용되는 기본 차량가격 할인액을 의미하며,

판매기간동안 동일 차종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에따라달리지원되는할인은제외

※ 할인액 수준 산정에 적용되는 기본 차량가격은 ’25.4.21일 이전 제출한 차종별

기본가격으로 하며, 해당 기본가격과 최종가격 차이를 가격인하 수준으로 간주

※ 제작·수입사가차종별가격인하수준을변경하거나가격인하를종료하려는경우변경또는종료

15일전에환경부에통보해야하며이를준수하지않는경우전기차보급사업참여가제한될수있음

※ 산식에 따라 추가지원 수준은 1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전기화물차의 1회 충전 주행거리로는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시험” 결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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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배터리 필수정보 제공 관련 기준

□ 보조금을 지급 받은 차량의 제조사는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순환관리를 위해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에 대한 처리현황 및 필수정보를 제공하고 2025년 이전에

보조금을 받는 차량에 대해서도 아래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제공받은필수정보는폐배터리성능평가, 운송, 보관등목적으로사용하며, 목적외사용을하지않음

□ 2025.1.13일까지 정보제공계획(별지 6호 서식 참고)을 환경부에 제출한 제조사를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등록

□ 배터리 필수정보 제공 방법 및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①, ②, ③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정보제공계획을 작성해야 함

* 정보제공계획서 제출처 :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044-201-6888)

① 탈거된 상태의 배터리에 연결하여 배터리 상태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리더기(장치)를 제공

- 배터리 상태정보 확인에 필요한 항목은 기본정보, 상태정보, 진단정보로

구분하여 다음 표와 같으며, 제공 가능한 항목을 정보제공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시(주요 정보는 노란색 표기 항목)

- 탈거된 배터리에 리더기를 연결한 상태에서 고전압케이블을 통한 충전

및 방전 작업을 할 수 있어야 함

- 충전 및 방전 작업 중 리더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배터리 상태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사용처: 미래폐자원거점수거센터(｢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제2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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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기본정보 단위 NO 상태정보 단위

1 충전 SOC 범위
Charging SOC Range %, V 33 Battery State

(배터리사용가능상태) 　

2 Battery BDU Control 　 34 _reserved 　

3 EV System ON Mode for BMS_M
(BMS메인릴레이ON(OFF)) 　 35 Battery SOC %

4 Drive Main Contactor State for BMS_M 　 37 Battery Voltage A

5 Main-Battery BDU Control
(BMS메인릴레이ON(OFF)) 　 38 Battery Current ℃

6 Main-Battery BDU Feedback 　 39 Battery Moule Temperature (Average) ℃

7 id 　 60 내부 통신 상태 여부
Internal Communication State 　

8 serial # 　 63 Sub Pack # 1_Voltage 　

9 Model # - 1 　 64 Sub Pack # 2_Voltage 　

10 Model # - 2 　 65 Sub Pack # 1_Current 　

11 제조사 정보 - 1(팩)
Manufacture Information - 1 　 66 Sub Pack # 2_Current 　

12 제조사 정보 – 2(모듈 또는 셀)
Manufacture Information - 2 　 NO 진단정보 단위

13 BMS S/W Ver 　 36 Battery SOH %

14 _reserved 　 18
(40) Battery Alarm (Warnning 1) 　

15 셀종류
Battery Cell Type 　 19

(41) Battery Alarm (Warnning 2) 　

16 셀구조
Battery Cell Structure 　 20

(42) Battery Alarm (Fault) 　

17 셀구성
Battery Cell Composition 　 43

배터리 셀중 최고 전압
Max Cell Voltage

(Highest cell voltage in the battery pack)
V

21 정격 전압
Rated Voltage V 44

배터리 셀중 최저 전압
Min Cell Voltage

(Lowest cell voltage in the battery pack)
V

22 정격 전류(@1C-rate)
Rated Current(@1C-rate) A 45 배터리 셀중 최고 전압 Module 번호

Highest voltage Module number in battery Pack 　

23 최대 전압
Max Voltage V 46 배터리 셀중 최고 전압 Cell 번호

Highest voltage cell number in battery Pack 　

24 최대 전류
Max Current A 47 배터리 셀중 최저 전압 Module 번호

Lowest voltage Module number in battery Pack 　

25 CC 임계전압
CC threshold Volatage V 48 배터리 셀중 최저 전압 Cell 번호

Lowest voltage cell number in battery Pack 　

26 최대충전 C-rate
Max Charging C-rate C 49

배터리 셀중 최고 온도
Max Cell Temperature

(Highest cell temperature in the battery pack)
℃

27 최대방전 C-rate
Max Discharging C-rate C 50 배터리 셀중 최고 온도 Module 번호

Highest temperature Module number in the battery Pack 　

28 예비 충전 전류
Pre Charging Current A 51 배터리 셀중 최고 온도 번호

Highest temperature Cell number in the battery Pack 　

29 충전 종지 전류
Charging Cut-off Current A 52

배터리 셀중 최저 온도
Min Cell Temperature

(Lowest cell temperature in the battery pack)
℃

30 충전 설정 전류
Charging Setup Current A 53 배터리 셀중 최저 온도 Module 번호

Lowest temperature Module number in the battery Pack 　

31 충전 설정 전압
Charging Setup Voltage V 54 배터리 셀중 최저 온도 번호

Lowest temperature number in the battery cell 　

32 Capacity Ah 55 배터리 셀중 최고 IR
Highest IR in the battery Pack KΩ

61 Cellbal Upper Limit V,A 56 배터리 셀중 최고 IR Module 번호
Highest IR Module number in the battery Pack 　

62 Cellbal Lower Limit V,A 57 배터리 셀중 최고 IR Cell 번호
Highest IR Cell number in the battery Pack 　

58 배터리 외부 최고온도
Max temperature outside the battery Pack ℃

59 Gnd Fault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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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리더기의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리더기의 기능이 ①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다음 표에 기재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 CAN 통신 및 인터페이스

규격 등을 제공(주요정보는 노란색 항목 표기)
NO 기본정보 단위 NO 상태정보 단위

1 충전 SOC 범위
Charging SOC Range %, V 33 Battery State

(배터리사용가능상태) 　

2 Battery BDU Control 　 34 _reserved 　

3 EV System ON Mode for BMS_M
(BMS메인릴레이ON(OFF)) 　 35 Battery SOC %

4 Drive Main Contactor State for BMS_M 　 37 Battery Voltage A

5 Main-Battery BDU Control
(BMS메인릴레이ON(OFF)) 　 38 Battery Current ℃

6 Main-Battery BDU Feedback 　 39 Battery Moule Temperature (Average) ℃

7 id 　 60 내부 통신 상태 여부
Internal Communication State 　

8 serial # 　 63 Sub Pack # 1_Voltage 　

9 Model # - 1 　 64 Sub Pack # 2_Voltage 　

10 Model # - 2 　 65 Sub Pack # 1_Current 　

11 제조사 정보 - 1(팩)
Manufacture Information - 1 　 66 Sub Pack # 2_Current 　

12 제조사 정보 – 2(모듈 또는 셀)
Manufacture Information - 2 　 NO 진단정보 단위

13 BMS S/W Ver 　 36 Battery SOH %

14 _reserved 　 18
(40) Battery Alarm (Warnning 1) 　

15 셀종류
Battery Cell Type 　 19

(41) Battery Alarm (Warnning 2) 　

16 셀구조
Battery Cell Structure 　 20

(42) Battery Alarm (Fault) 　

17 셀구성
Battery Cell Composition 　 43

배터리 셀중 최고 전압
Max Cell Voltage

(Highest cell voltage in the battery pack)
V

21 정격 전압
Rated Voltage V 44

배터리 셀중 최저 전압
Min Cell Voltage

(Lowest cell voltage in the battery pack)
V

22 정격 전류(@1C-rate)
Rated Current(@1C-rate) A 45 배터리 셀중 최고 전압 Module 번호

Highest voltage Module number in battery Pack 　

23 최대 전압
Max Voltage V 46 배터리 셀중 최고 전압 Cell 번호

Highest voltage cell number in battery Pack 　

24 최대 전류
Max Current A 47 배터리 셀중 최저 전압 Module 번호

Lowest voltage Module number in battery Pack 　

25 CC 임계전압
CC threshold Volatage V 48 배터리 셀중 최저 전압 Cell 번호

Lowest voltage cell number in battery Pack 　

26 최대충전 C-rate
Max Charging C-rate C 49

배터리 셀중 최고 온도
Max Cell Temperature

(Highest cell temperature in the battery pack)
℃

27 최대방전 C-rate
Max Discharging C-rate C 50 배터리 셀중 최고 온도 Module 번호

Highest temperature Module number in the battery Pack 　

28 예비 충전 전류
Pre Charging Current A 51 배터리 셀중 최고 온도 번호

Highest temperature Cell number in the battery Pack 　

29 충전 종지 전류
Charging Cut-off Current A 52

배터리 셀중 최저 온도
Min Cell Temperature

(Lowest cell temperature in the battery pack)
℃

30 충전 설정 전류
Charging Setup Current A 53 배터리 셀중 최저 온도 Module 번호

Lowest temperature Module number in the battery Pack 　

31 충전 설정 전압
Charging Setup Voltage V 54 배터리 셀중 최저 온도 번호

Lowest temperature number in the battery cell 　

32 Capacity Ah 55 배터리 셀중 최고 IR
Highest IR in the battery Pack KΩ

61 Cellbal Upper Limit(전압 또는 전류) V,A 56 배터리 셀중 최고 IR Module 번호
Highest IR Module number in the battery Pack 　

62 Cellbal Lower Limit(전압 또는 전류) V,A 57 배터리 셀중 최고 IR Cell 번호
Highest IR Cell number in the battery Pack 　

58 배터리 외부 최고온도
Max temperature outside the battery Pack ℃

59 Gnd Fault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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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①과 ②의 제공이 모두 불가능할 경우 다음 표에 기재된 배터리 정보를

서면・전산자료 등 제조사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환경부에 제공하되,

환경부(한국환경공단)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배터리 모델별로 충전부 제어

(충전‧방전) 방법 등 기술지원 해야 함

* 이 경우 차량 제조사는 시연을 진행할 수 있는 협력업체 또는 제작사 보유 시설(교육시설,

서비스 센터 등) 지정, 기술지원 시기 및 방법 등을 정보제공계획서에 포함해야 함

차   종 제 조 사

배터리 제작사 구성 00 P 00 S

배터리 일련번호 제조연도

배터리 용량(㎾h) 셀 수량

팩 
정격용량(Ah)

팩
충전전압(V)

정격전압(V) 방전전압(V)

모

듈

(셀)

정격용량(Ah) 모

듈

(셀)

충전전압(V)

정격전압(V) 방전전압(V)

B
M
S*

충전율(SOC)(%)  시험전 %

배터리

냉각방식
공냉식 □ / 수냉식 □셀 전압 편차(V)  시험전 V (셀(모듈)번호: )

셀 온도 편차(℃)  시험전 ℃ (셀(모듈)번호: )

배터리 임계온도(℃) 최대 00℃ / 최소 00℃  그 밖의 기타 정보
배터리 사양정보⁕⁕

팩(모듈)분해 절차서⁕⁕⁕

* BMS 상태 및 진단정보의 경우 기술지원 단계(SOC 확인, 충‧방전)에서 확인함

** 운행시 임계온도 특성(예)사용온도 25℃±5, 상한온도 50℃, 하한 –10℃) 보관 조건

(예) SOC 10% 이하), 모듈 핀 정보(전압, 온도 등), 커넥터 물리 치수 등

*** 팩을 해체하여 모듈로 안전하게 분리하는 절차서(예) 너트 종류, 너트 위치, 해체 순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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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성  명
(기관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구입차종 구매대수 보조금 신청액

주  소
(등록주소지)

연락처 (전화)              (휴대폰)                  (이메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차를 구입하고자 구매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OOO시장·군수(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 전기차 구매계약서 1부(출고예정일 포함)

자격요건 등 기타 보조사업자가 정하는 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현대, 기아, 테슬라, BMW, KG모빌리티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기자동차 제작사)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 (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인 또는 서명)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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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OOO시장·군수(도지사) 귀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을 준수해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보조사업자(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8년 이내 

수출 목적의 말소등록시, 그 밖의 경우 2년 이내 폐차 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자

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

라 보조금을 반납해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가 해당 차량을 2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30%를 반납해야 함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주소지 구․군, 동 주민센터에 확인해야 함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지자체)가 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OOO시장·군수(도지사)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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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의2 서식]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법인명
(업체명)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구입차명 구매대수 보조금 
신청 총액

추가보조금
대상여부 □ 해당없음  □ 택시  □ 소상공인(화물)  □ 초소형 지역 거점사업 참여사

주  소
(등록주소지)

담당자 
연락처 (전화)              (휴대폰)                  (이메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차를 구입하고자 구매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법인명) : (인, 서명)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첨부서류 : 전기차 구매계약서 1부(출고예정일 포함),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1부

별도 배정물량 및 추가보조금 대상자는 추가 증빙서류 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귀사)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귀사)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

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현대, 기아, 테슬라, BMW, KG모빌리티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전기자동차 제작사)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법인명):            (인 또는 서명)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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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본사)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법인명)  :                  (인 또는 서명)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을 

준수해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보조사업자(한국환경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8년 이내 

수출 목적의 말소등록시, 그 밖의 경우 2년 이내 폐차 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

해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가 해당 차량을 2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30%를 반납해야 함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지원 자격이 취소됨

 ○ 구매지원 대상자 선정일 이후 타 차종(차명 포함)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수 없음. 다만, 한국

환경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차량 변경이 가능함

 ○ 한국환경공단은 보조금 지급 기관으로 구매자와 차량 제작사 간의 계약과는 무관하며, 단순변심 등의 

사유로 구매 신청 취소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변상책임은 구매자에게 부과될 수 있음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

금 등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주소지 구․군, 동 주민센터에 확인해야 함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한국환경공단)가 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은 한국환경공단이 해당 전기자동차 제작·

수입사로 지급함

 ○ 본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2025년 전기 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환경부)」및 한국환경공단 결정에 따름

본인(본사)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

원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법인명) :                  (인 또는 서명)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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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보조사업 수행 및 예산집행실적 분기별 보고(국비 기준)

1. O월 전기자동차 보급 실적
(단위 : 대·기, 백만원)

구   분
총 계 전년도 이월분

당해년도 

본예산분

당해년도 

추경예산분

물량 집행액 물량 집행액 물량 집행액 물량 집행액

전기
자동차

초소형

승용

화물(초소형)

화물(경형)

화물(소형)

버스(중형)

버스(대형)

2. O월 기준 누적 전기자동차 보급 실적
(단위 : 대·기, 백만원)

구   분
총 계 전년도 이월분

당해년도 

본예산분

당해년도 

추경예산분

물량 집행액 물량 집행액 물량 집행액 물량 집행액

전기
자동차

초소형

승용

화물(초소형)

화물(경형)

화물(소형)

버스(중형)

버스(대형)

3. 특이사항(부진사유 등)

※ 상기 자료는 엑셀파일로 시트별 구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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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보조사업 수행 및 예산집행실적 보고(국비 기준)

1. 추진실적
(단위 : 대·기, 천원)

구   분

계획(편성 예산 기준) 실적(예산 집행 기준)
이월 불용전년도 

이월
당해년도 
본예산

당해년도 
추경예산

예산현액
전년도 

이월액 집행
당해년도 

본예산 집행
당해년도 

추경예산 집행
총 집행

물량 예산 물량 예산 물량 예산 물량 예산 물량 집행액 물량 집행액 물량 집행액 물량 집행액 물량 예산 물량 예산

전기
자동차

초소형

승용

화물(초소형)
화물(경형)
화물(소형)
버스(중형)
버스(대형)

※ 상기 자료는 엑셀파일로 시트별 구분 작성

2. 증빙서류
가. 예산집행증빙서류

나. 전기차 구입관련 서류

다. 전기차 구입 현황

라. 기타 사업집행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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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보조사업 신청서

1. OOOO년도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

      (단위 : 대, 백만원)

지자체
계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전기버스

물량 예산 물량 예산 물량 예산 물량 예산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 OOOO년도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 산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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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초소형
전기자동차

[ ] 승용
[ ] 화물

지역거점사업 참여
확인(신청)서

  1. 기 관 명 :

  2.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3. 주    소 : 

  4. 사업장 소재지 : 

  5. 지역거점사업 소재지 :

  6. 사업내용

- 개요

- 용도

- 운영대수

별첨. 사업계획서

  000시(군)의 000사업 참여를 확인(신청)합니다.

    년      월      일

000 대표이사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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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배터리 정보제공계획서(예시)

1. 정보제공계획 개요···························································································································OO

  1) 보조금 신청 전기차 주요 제원···································································································OO

  2) 그간 보조금 지급 받은 전기차 주요 제원 ··············································································OO

2. 보조금 신청 전기차 배터리 사양 정보 및 구조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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